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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❑ 개 요

   ○     치 : 문래동 3가 54-66외1(에이스하이테크 씨티내)

   ○ 건물면  : 1,205.
64
평(4동 3․4층)

   ○ 사 업 비 : 6,395백만원(건물매입5,395, 시설 장비1,000)

   ○ 공 정일 : 2007. 4

      ※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내(벤처센터 주변)에 공장 600개 업체 

         지원시설 200개 업체가 입 정 

 ❑ 시설계획

   ○ 3층 : 용(공사)면  335.
63
평(분양면  : 602.

82
평)

     ▶ 기본지원시설 설치 - 14개실

   ○ 4층 : 용(공사)면  335.
63
평(분양면  : 602.

82
평)

     ▶ 창업 보육실 등 시설설치 - 28개실

계

창업보육센터 입주실(24개실)
휴게공간

(동선활용)

다목

실
창고

기타

(복도

동선)7.55평 9.45평 10.60평 11평 16.13평 17.44평

28실 7실 1실 8실 6실 1실 1실 1실 1실 1실 1실

용

면
52.85평 9.45평 84.8평 67.37평 16.13평 17.44평 35.8평 23.69평 5.64평 22.46평

영등포 벤처센터 설치 현황

구분

지원기
지  역

경제과

회의실

(홀포함)

다목

실
시실 장비실

센터

장실
상담실

기  타

( 기실

복도등)
신용보증

재단 등
상공회

용

면
100.

56
평 22.

83
평 40.

68
평 74.

76
평 17.

30
평 12.

58
평 9.

46
평 9.

87
평 8.

85
평 38.

76
평



- 2 -

 ❑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모집

  〈 1차 모집 〉

   ○ 모집기간 : 2007. 1. 22 ~ 2. 16

   ○ 모집 상 : 24개 업체

   ○ 모집결과 : 21개 업체( 격업체)

   ○ 홍보사항

     - 3개 일간지 공고 : 문화일보, 매일경제, 한국경제

     -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공문발송 : 248개 기

     - 유 기  홈페이지 게시(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9개 기 ) 

  〈 추가 모집 〉

   ○ 모집기간 : 2007. 3. 14 ~ 3. 22

   ○ 모집 상 : 8개 업체(미달업체 3,  비 5)

   ○ 신청자격 : 창업기간이 비 는 1년이내인 벤처기업

   ○ 향후 추진사항

     - 서류심사( 정) : 2007. 3. 26(월), 벤처업종, 융기 불량거래자 여부등

     - 운 원회개최( 정) : 2007. 4.  3(화), 입주자 결정 등

따로붙임 : 평면도 2부. 끝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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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신시장․아파트」

시장정비사업 추진사항

사 업 개 요Ⅰ

  ○     치  : 등포구 신길동 116-15외 2필지

  ○ 면      : 4,609㎡

  ○ 사업내용   : 주상복합건물건축(지하4층/지상24층)

  ○ 최 사업구역선정 : 1998. 1. 30일

                * 2005.1.7일 실효유

  ○ 사업시행기간  : 2006. 12. 31일까지

  

사업추진 진행사항Ⅱ

   

  ○ 2006. 12. 31일자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 되었으나, 

    소기업청에서 재 개정(2006.10.29일) 시행하고 있는 

    재래시장 련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

    가능여부를 검토 임.

    ※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구역실효고시를 유보 임

  ○ 사업시행기간을 제한하는 법 조항 개정추진

    ※사업기간의 실효유 를 1회2년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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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간 사업추진 지연사유Ⅲ

  ○ 시장, 아 트측 조합원간 의견 립 심화

  ○ 조합임원과 시행 행사간 분쟁발생 

     -시행 행사(아키드)에서 조합임원을 업무방해 의로 고발함

      으로서 갈등발생

향 후 추 진 계 획Ⅳ

  ○ 사업시행기간 실효유 등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시에

     구에서 사업추진 련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분쟁종식 유도

  

구분 용 률 시행 행사 시공사 비고

시장측

의견

590%

(인근토지매입

사업지편입후)

토다

(2006.7월선정)
유동

아 트측

의견

450%

(인근토지매입

 반 )

아키드

(2004.8월선정)

건설도 실

감안자격제한


